
동의권자가 보관된 배아 및 생식세포의 폐기를 원할 경우에는 다음

의 권고서식 [제9호 서식] 배아·생식세포 폐기 동의서를 작성하여

「폐기물관리법」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폐기하

며,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보존 기간이 경과한 후 연구용으로 제공하

지 않는 생식세포나 배아의 경우는 동의권자로부터 별도의 동의 없

이「폐기물관리법」제13조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.

48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 안내

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, 변경 및 휴·폐업2

[제8호서식]권고서식

01_배아_0307L_44_48  1904.1.15 10:48 PM  페이지48   g3 


